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면 안 되는 1회용품의 종류

  1. "1회용 컵·접시·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

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커피·크

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

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3.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수저·포크·나이프를 말한다.

  4. "1회용비닐식탁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

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

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

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한다.



1회용품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
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
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